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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명 기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서기관

지방재정의 구조 및 규모의 변화

특집

Ⅰ. 서 론

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1949년지방자치법을제정하여시행한이래56년이지났지만, 실질적

인지방자치의시작은1995년6·27지방선거이후부터라고볼수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지리적공간에거주하는주민들이, 국가와의상호관계를통해자치권을

이양받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스스로의참여를통해지역문제를해결해가는제반활동1) 이

라고말할수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독립된행정주체의행정기능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경

제주체로서의지위가부여되어야한다.

이렇게볼때바람직한지방자치는건실한지방재정기반이전제되어야하며, 지방자치의본질

적요소2)의하나인재정권은곧지방의자주재정력보장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있다.

지방의 자주재정력 보장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근간으로 지방재정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

장이상적일것이다. 그러나각나라마다국가와지방이담당하는재정수요가다르고, 또한국가

의 기능과 지방의 기능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완전한 지방자주적 재

원을 갖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점차 지방분권시대로

기능과역할이전환되면서국가재정이지방재정으로이전되는과정에있으며그과정에서국가

지방자치 10년의 지방재정 변화와 향후전망

1)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1999

2) 지방자치의4요소는지방조직권,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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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지방이각각담당해야할재정수요의범위가결정되어지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Ⅱ. 지방재정 구조의 변화

가. 지방재정관리 체제의 변화

우리나라에서도분권형선진국가건설을위해중앙의권한을지방에이양하는정책을꾸준히

채택하여왔으며, 이러한측면에서재정분권을국가의균형발전과함께지방분권의핵심적전략

과제로추진하게되었다.

먼저지방재정관리체제의변화는2005년에제·개정된지방재정법등4개법률이지방재정

관리체제의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이는지난 1963년에지방재정법이제정된

이래최초로이루어진것으로, 중앙통제적인지방재정관리제도에대한총체적혁신이라는점에

서큰의미가있다.

『지방재정법』전면 개정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

성을 확보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방채 총액한도제, 분석·진단제도 강화, 복식부기회계제

도, 표준지방재정정보화 등 지방재정 운 기반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며.『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상하수도시설공사등주민 착형공사에있어지방의

특수성을반 할수있게되었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정을통하여기금의관리및운용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

자치단체기금운용의공공성과지방재정운 의효율성을높이게되었다.

또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을 통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

의행정수요에대응하고, 공유재산및물품의건전하고효율적인관리를강화하게할수있게되

었다.

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지방재정조정제도의시작은1951. 4. 1 제정·공포된『임시지방분여세법(한시법)』

으로부터비롯되었는데당시의지방재정은그규모나세입면에있어서빈약하 을뿐아니라도



지방재정의 구조 및 규모의 변화

THE LOCAL FINANCE  39

심 중심의 시·읍재정과 농촌 위주의 도·면 재정간에는 심한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이를조정하기위한제도로처음채택되었다.

이후 1958년『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이 시행되고, 다시 1961.12.31 법률 제931호로『지방교

부세법』이제정되어현재까지시행해오고있다.

여러차례 법률개정을 거쳐왔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1973-1982년간 교부세 법정률이 고정되

면서매년도국가예산이정하는바에따라교부세재원을운 하게되었으며, 1983년부터내국

세총액의13.27%를지방교부세법정률로운 하게되었다.

1983년 이래 17년 동안 내국세총액의 13.27%로 고정 운 되어오던 지방교부세법정률은

2000년도에야비로서15%로상향조정되었다.

2005년도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획기적인개혁을통해지방양여금을폐지하여동재원의일

부를지방교부세로흡수하므로서이에따른지방교부세법정율을15%에서18.3%로상향조정하

고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몫(분권교부세

0.83%)을지방교부세에포함하여지원하게되었다.

특히, 2005년에이루어진지방재정조정제도의전면적인개편은지방재정운용의자율성과객

관성을제고하고투명한예산운용을기할수있게되는계기가되었다. 

반면, 국고보조금을일제정비하여그중149개사업을국가재원과함께지방으로이양한분권

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장점과 함께 향후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중심으로지방이양되어지방재정운용의어려움이가중되는결과를초래했다는

일부의비판도있다.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제도로출발

- 국세중특정세목(지세등)의일정률교부(34.68%)

’59년: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운

- 국세중특정세목( 업세등)의일정률교부(40%)

’62년: 지방교부세제도운

- 국세중특정세목( 업세·주세등)의일정률교부(40%)

’6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분리

’69년: 내국세총액의17.6%(보통16%, 특별1.6%) 법정률교부

<표1> 지방교부세제도의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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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년: “8. 3 조치”로법정률유보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제15호」

’83년이후: “8. 3 조치”폐지로법정률부활

- 내국세총액의13.27% 법정률교부

- 증액교부금제도신설

2000년: 지방교부세법정률상향조정

- 내국세총액의13.27% →15% (1.73%↑)

2005년: 지방교부세법정률상향조정

- 내국세총액의15% →19.13% (4.13%↑)

- 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제도폐지

- 분권교부세신설(내국세의0.83%)

※연도별지방교부세교부율

Ⅲ. 지방재정 규모의 변화

1. 전체 재정규모의 변화

가.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의 비중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 다. 외형적 규모로 1995년도 36

조6,643억원에서2005년도92조3,673억원으로무려2.5배가증가하 다. 이는지방재정의자

율성과재정분권화의요구가날로증대되어왔으며, 또한주민의지역개발과복지증진에대한기

대욕구가급증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에상호관련이있는사무에대한경비부담과정부기

능의조정등에따라지방교부세재원등이증가한것이주요한원인이되었다고볼수있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재정비중의변화를보면1995년 67% 대 33% → 2000년 66% 대

34% → 2005년 64% 대 36%로서 지방재정의 비중이 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68년이전

특정세목의일정률

’69~’72년

17.6%

’73~82년

법정률유보

’83년이후

13.27%

’00 ~ ’04

15%

’05년

19.13%

(법정률) (법정률) (평균11.4%) (법정률) (법정률) (법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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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지방재정의비중변화를보면1995년 10% →2000년 12% →2005년 11%로서큰변

화가없음을보여주고있다.

주1 :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은당초예산(순계기준)임

나. 이전재원 규모의 확대

지방이전재원은크게국고보조금과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으로구분할수있으며, 민선자치

이후국고보조금과지방교부세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치단체에서는 급증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자주재원 성격인 지방교부세 법정

율의상향조정을지속적으로요구해왔으며, 1983년이후고정되어온지방교부세법정율(내국

세의13.27%)이 17년만인2000년도에15%(1.73%P)로인상됨으로써지방이전재원의규모가크

게확대되었다.

한편, 지방이전재원 간의 상호 조정은 실질적인 지방이전재원 규모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2005년도에국고보조금을정비하여동재원을분권교부세라는통로를신설하여지방

으로 이양하 고,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여 지방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등 지방자치단

체의자율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 다.

특히, 민선자치제실시이후에도지방재정의자율성을저해하는국고보조금은지속적으로증

가하여왔는데국고보조금을통하여각중앙부처는지방을통제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 자치단

체는국고지원으로지방사무까지추진하려는경향이있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소액분산투자

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5년도에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일제 정비를 통해

그일부를지방으로이양하게되었으며, 이는분권과책임의원칙에따른지방재정의자율성확

<표2> 중앙·지방재정의규모와비중추이

구분

재정규모(억원) GDP규모(D)

(억원)

비중(%)

총재정규모
(A)

중앙재정
(B)

지방재정
(C)

B/A C/A C/D

1995 1,095,793 729,150 366,643 3,773,498 67 33 10

2000 1,889,705 1,239,156 650,549 5,219,592 66 34 12

2005 2,596,859 1,673,186 923,673 8,420,951 64 3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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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성과에대한자기책임의명확화라는측면에서지방자치발전에기여한바크다고할수있

겠다.

지방이전재원규모를보면1995년 11조 6,539억원→2000년 22조 5,555억원→2005년 34조

8,347억원으로‘95년과비교하여23조1,808억원(199%P)가증가되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1995년 5조 6,746억원→2000년 8조 4,494억원 →2005년 19조 4,845억

원으로‘95년과 비교하여 13조 8,099억원(243%P)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995년 4조

1,092억원→2000년 9조 8,927억원 → 2005년 15조 2,813억원으로‘95년과 비교하여 11조

1,721억원(271%P)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995년 1조 8,701억원→2000년 3조 7,134억

원이후2005년에제도가폐지되어지방교부세, 보조금, 균특회계로각각전환되었다.

주』1 :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당초예산임

2 : 일반·특별회계순계규모기준임

다. 지방세와 이전재원의 비중

민선자치실시이후지방재정의확충을위하여다양한수단과정책을강구하 으나지방재정

의자주성과자율성을근본적으로제고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전재정규모는 1995년도대비2005년도는약3배정도증가한데비해지방세규모는 1995

년도 대비 2005년도는 약 2배정도의 증가에 불과하 다.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자주세원인

지방세중심보다는중앙정부의이전재정에의존도가높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지방세규모의증대를보면1995년 15조3,169억원→2000년20조3,614억원→2005년33

조 6,952억원이며, 이전재정규모는1995년 11조 6,539억원→2000년 22조 555억원→2005

년34조8,347억원으로증대되었다.

<표3> 이전재정수입규모의변화추이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1995  116,539 56,746 18,701 41,092

2000 220,555 84,494 37,134 98,927

2005 348,347 194,845 - 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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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당초예산임

2 : 일반·특별회계순계규모기준임

라. 지방채의 규모와 비중

지방채의경우, 민선자치실시이전에비해발행규모뿐만아니라세입에서의점유비율도계

속하락하는추세에있다.

총발행규모를보면1995년4조4,706억원→2000년3조2,276억원→2005년2조8,092억

원으로서 1조 6,614억원으로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95년 8,639억원→ 2000년 8,223억

원→2005년5,969억원, 특별회계는1995년3조6,067억원→2000년2조4,053억원→2005

년2조2,123억원으로줄어들었다.

이와같이지방채발행규모가감소한이유는민선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빚을많이졌다는부

정적 평가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1998년

국가 경기위기시의 국가채무의 문제를 지방채무에도 연계시켜 채무억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

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무엇보다도지방자치단체에서무리하게채무를끌여들여

지역개발을추진하지않는다는건전재정운 마인드가크게제고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주: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은당초예산(순계)기준임

<표4> 지방세와이전재정수입규모의변화추이
(단위: 억원)

<표5> 세입의지방채규모와비중의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세
규 모

이전재정규모

합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1995 153,169 116,539 56,746 18,701 41,092 

2000 203,614 220,555 84,494 37,134 98,927 

2005 336,952 348,347 194,845 - 153,502 

구분
합계(A+B) 일반회계(A) 특별회계(B)

세입규모 지방채 비중 세입규모 지방채 비중 세입규모 지방채 비중

1995 523,789 44,706 8.5 366,674 8,639 2.4 157,115 36,067 23.0

2000 771,761 32,276 4.2 576,532 8,223 1.4 195,229 24,053 12.3

2005 923,673 28,092 3.0 717,504 5,969 0.8 206,169 22,12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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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

재정조정(이전)재원을 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과 집행시의

조건이 부여되는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여금제도의

도입과국고보조금의증가로인하여특정보조금의비중이급증(1995년 49% 대 51% → 2000년

38% 대 62%)하 으나, 2005년도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흡수됨에

따라일반보조금의비중이증가(2005년53% 대47%)하는결과를보 다.

주』1 :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은당초예산임

2 : 일반`특별회계순계규모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변화

가. 재정자립도의 변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 → 2000년 59.4%

→ 2005년 56.2%로서민선자치실시이전에비해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

게되는산정방식때문으로해석된다.

또한 지방세를 통한 인건비 미해결 단체수는 1995년 56.0% → 2000년 58.1% → 2005년

56.4%로서거의변화를보이고있지않으나, 자치단체의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통한인

건비미해결단체는 1995년 24.9% → 2000년 11.3% → 2005년 16.4%로서줄어든것으로나타

났다.

<표6> 일반보조금과특정보조금의추이

구분

이전재정규모(억원) 비중(%)

합계
(A)

지방교부세
(B)

지방양여금
(C)

국고보조금
(D)

일반보조금
(B/A)

특정보조금
(C+D)/A

1995 116,539 56,746 18,701 41,092 49 51

2000 220,555 84,494 37,134 98,927 38 62

2005 324,860 172,047 - 152,813 5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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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반회계당초예산기준

재정자립도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

성등을파악하는척도로는활용할수없을뿐만아니라, 국가로부터재정지원이많아지는경우

재정규모는팽창되어더욱많은예산지출을할수있으나자립도는하락되는결과가되며,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한 내용이 반 되어 있지

않는등일부문제점이노정되었다.

이러한재정자립도산식의불합리한점을개선하기위하여, 우리부는자체수입에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사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즉, 새로운지표는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하고자 하

는것이다.

새로운지표산출방식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                                                                                                                                          ×100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상기개념의자주도(가칭)는“자치단체가자주적으로재량권을가지고사용할수있는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

량권·자율적집행이가능한재원의비율을표시하는것이며, 재정자립도가재원조달면에서의

<표7> 재정자립도와인건비해결도추이
(단위: %)

구분 단체수 재정자립도(평균)
지방세기준

인건비미해결단체
자체수입기준

인건비미해결단체

1995 141 63.5 56.0 24.9

2000 248 59.4 58.1 11.3

2005 250 56.2 56.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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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도를나타내는것이라면, 새로운지표는재원사용면에서의자주권, 자율권을나타내는지

표로사용할수있다.

즉, 새로운 지표는 자치단체의 세입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활용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의한재원재분배결과를포함하여측정가능하다. 즉, 이

는지방재정조정지표의유효성을보여주는지표로사용가능하다는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재정자립도는자치단체의재원조달면에서의자립능력, 즉“자치단체가사용하는

재원중몇%를자치단체내부에서조달하는가”라는정보를표현하는것으로, 현재도충분히활

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의존재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감안할수있는보완지표가필요한것이며, 따라서대내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달

의 자립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정

자주도를병행사용할필요가있으며, ’06년예산분석시부터재정자주도를분석할예정이다.

나. 세출항목의 규모와 비중

세출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예비비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6.4%→19.2%)하 기 때문이다. “예비비

등”의 구성은 예비비와 반환금, 예치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이며 이중에서 특히 교육비 특별회

계전출금의증가에기인했다고볼수있다.

경상예산의비중변화: 1997년 18.7%(12조 4,232억원) → 2000년 17.9%(13조 4,171억원)

→2005년18.3%(21조4,997억원)

사업예산의비중변화: 1997년 69.5%(46조 695억원)→ 2000년 63.2%(47조 4,676억원)

→2005년59.0%(69조4,311억원)

채무상환비의비중변화: 1997년 5.4%(3조 5,834억원) → 2000년 5.7%(4조 2,603억원)

→2005년3.5%(4조 1,471억원)

예비비등(전출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반환금등)의비중변화:

1997년 6.4%(4조 2,462억원)→ 2000년 13.2%(9조 9,206억원)→ 2005년 19.2%(22조

6,6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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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은당초예산임

2 : 일반·특별회계세출총계기준

다. 자치단체 자체사업의 비중

민선자치실시이후국고보조금은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이로인한지방비부담

의과중으로법적·의무적경비를제외한자체사업을위한투자가용재원의확보력은오히려하

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과 집행시의 조건이 부여되는 특정

보조금(국고보조금과지방양여금) 중민선자치실시전에는일반보조금비중이, 민선자치실시이

후에는특정보조금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민선자치실시이후자체사업보다보조사업의비중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는데, 이

는지자체의가용재원확보력이상대적으로저하되고있음을의미한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규모 변화를 보면 1997년 20조 7,621억원 대 25조 3,074억원 →

2000년 30조 6,944억원대 16조 7,732억원→ 2005년 38조 9,547억원대 30조 4,765억원이

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은 1997년 45.1% 대 54.9% → 2000년 64.7% 대 35.3% →

2003년 56.1% 대 43.9%로서 보조사업이 2000년까지는 점점 높아지다가 2005년도에는 다시

낮아지고있다.

<표8> 세출항목별규모와비중의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세 출

결산액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1997 663,223 124,232 18.7 460,695 69.5 35,834 5.4 42,462 6.4

2000 750,656 134,171 17.9 474,676 63.2 42,603 5.7 99,206 13.2

2005 1,177,416 214,997 18.3 694,311 59.0 41,471 3.5 226,63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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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은당초예산임

2 : 일반·특별회계세출총계기준

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비중

민선자치실시이후2000년까지국고보조금액과보조율은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

데 반해 지자체의 지방비부담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국

고보조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여신청하고있으며, 지방비부담의적정성을엄 히판단하고있

기때문인것이다.

국고보조사업비 규모의 변화를 보면 1995년 8조 8,854억원 → 2000년 15조 1,676억원 →

2005년 23조 391억원이고 국고보조율의 변화는 1995년 43.8%(3조 8,883억원) → 2000년

65.2%(9조 8,885억원) → 2003년 66.6%(15조 3,502억원)으로나타나고있으며, 지방비부담율

의변화는1995년42.5%(3조 7,793억원) → 2000년33.8%(5조 1,217억원) → 2003년31.8%(7

조3,337억원)이다.

주: 2000년이전은결산, 2005년은중앙정부확정액임

<표9> 보조사업과자체사업의비중
(단위: 억원, %)

<표10> 국고보조사업지방비부담규모와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 비중 예산 비중

1997 460,695 207,621 45.1 253,074 54.9

2000 474,676 306,944 64.7 167,732 35.3

2005 694,311 389,547 56.1 304,765 43.9 

구분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지방비 국고보조율 지방비부담율

1995 88,854 38,883 37,793 43.8 42.5

2000 151,676 98,885 51,217 65.2 33.8

2005 230,391 153,502 73,337 66.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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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 합

민선지방자치제실시이후정부는일관되게지방분권정책과지방재정확충정책을추구해왔

으며, 이제 지방재정규모 100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

기위해서는지방재정규모의확충과함께자주성이기초되어야하며이것이지방자치에성패를

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편, 지방재정의외형적규모는가시적으로확충되었으나, 자주적인재정운용은아직부족하

다고할수있다. 재정자립도가50%이하인자치단체가211개(84%)에이르고있는등대부분자

치단체의재정규모가 세하고, 지방세수입이지방자치단체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자

주재원으로서그기능이미흡하고지방세로인건비를해결하지못하는자치단체가과반수를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원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고 조세구조면에서 지방세는 경제성장 및 소득

증가에탄력성이낮은재산과세로운 되고있어전반적으로세원이빈약하고신장성이저조한

편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

세의조정은물론지방세의신설등근본적인개편을통해재방재정의 세성을탈피해야할것

이다.

또한지방자치단체간에재정력의격차가심하다. 지방자치단체간에재정력격차를근본적으

로시정하는데는현행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한계가있다. 왜냐하면인구, 면적, 지방발전의기

본적요건, 즉지방세원이서울과수도권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앞으로지방세제개편을통

한광역과기초자치단체간의세원조정, 재정보전금제도의개편등을통해지방자치단체간의재

정력격차를완화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지방재정의실태를진단하고평가함에있어서지방재정의특성즉다원성과다양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이 소위 하나의 지갑에 비유한다면 지방재정은 250개의

지갑을 끌어모아 놓은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특색이 있고 그 재정내용이 천차만별

인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재정운 실례를 전국 여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반적인

지방재정의모습이라고진단할수는없다. 앞으로지방재정을평가함에있어항상다원성과다

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부정적사례가전지방자치단체의모습으로해석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본격적인지방자치실시이후지방재정부문도양적, 질적으로크게변화하 다. 그러나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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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이 미흡하고, 세원의 편재에 따른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과제가많이남아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정부의노력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지

방자치단체가부족한재원이나마건전하게운용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는점이다. 이와같은지

방재정의 불건전한 운용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의존재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단체

장이나 의회가 자주세입 확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고 또한 세출에 대한 책임을 둔하게

느끼는이른바도덕적책임에기인한다고도볼수있으며주민의감시, 비판기능이희박하다는

데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2005년도제·개정된지방재정관계법률의시행과함께지방재정운용의투명성제고와책임

성확보, 건전한지방재정운용을기대해본다.  


